
도쿄도 노동상담정보센터
일본어로 전화 상담(수시)

※상담은 무료, 비밀은 엄수합니다.  TOKYO하타라쿠넷 홈페이지 https://www.hataraku.metro.tokyo.lg.jp/

방문 상담(예약제)　예약 접수 시간: 월~금 오전 9시~오후 5시(정오~오후 1시 제외)

도쿄도 노동 110번 월~금: 오전 9시~오후 8시까지
토: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지요다구 이다바시 3-10-3 
도쿄시고토센터 9층
시나가와구 오사키 1-11-1 
게이트시티 오사키 웨스트타워 2층

도시마구 히가시이케부쿠로 4-23-9

고토구 가메이도 2-19-1 카멜리아 
플라자 7층
고쿠분지시 미나미마치 3-22-10

하치오지시 묘진초 3-5-1

사무소 소 재 지 전화번호 담 당 구 역(회사 소재지)

이다바시

오사키

이케부쿠로

가메이도

고쿠분지

하치오지

지요다구, 주오구, 신주쿠구, 시부야구, 나카노구,
스기나미구, 도서 지역

미나토구, 시나가와구, 메구로구, 오타구, 세타가야구 

분쿄구, 도시마구, 기타구, 아라카와구, 이타바시구, 네리마구

다이토구, 스미다구, 고토구, 아다치구, 
가쓰시카구, 에도가와구

아래의 구역을 제외한 다마 지역

하치오지시, 후추시, 조후시, 마치다시, 히노시, 
고마에시, 다마시, 이나기시

‘멍청한 놈!’ ‘그만 둬!’ 
등과 같이 상사가 큰 소리로 

야단치는 것. 이런 게
갑질일까?

구두 약속만
한 상태로 일하는 중이라 불안.

매일 늦게까지
서비스 잔업
으로 지친 상태.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게 해 주질 않아!

갑작스러운 해고!
어쩔 수 없는 일일까?

시간제로도 

유급 휴가를 받는다니, 정말일까?

韓国語이것만은 
기억해야 할
이것만은 
기억해야 할 노동법 포인트노동법 포인트



노 동 계 약

Fixed Term na kontrata sa trabaho

노 동 조 건 명 시

●노동 계약의 성립
　노동 계약은 ‘고용’, ‘청부’, ‘위임’과 같은 계약 명칭 등에 얽매이지 않고,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것과 고용주가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와 고용주가 합의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노동 기준법을 밑도는 노동 계약의 경우
　노동 기준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 계약 부분은 무효이며, 법률 기준이 적용됩니다.

●노동 계약과 취업 규칙의 관계
　노동 조건을 상세히 규정하지 않고 근로자가 취직한 경우, 근로자의 노동 조건은 해당 취업 규칙에 규정된 노동 조건을 따르게 됩니다. 취업 
규칙 내용과 다른 노동 조건을 합의한 부분은 해당 내용이 취업 규칙에 규정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합의를 
우선시합니다.

●안전 배려 의무
　고용주는 노동 계약에 특별한 근거 규정이 없어도 근로자가 생명, 신체 등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 계약의 부수적 의무로서 
당연히 안전 배려 의무도 지고 있습니다.

●노동 조건 명시의 원칙
　노동 계약을 체결할 때, 고용주는 다음 사항에 대해 서면 교부를 통해 근로자에게 노동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①노동 계약 기간
②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 계약을 갱신할 경우의 기준
③취업 장소·종사해야 할 업무
④업무 시작 및 끝나는 시간, 소정의 노동 시간을 초과하는 노동 여부, 휴게 시간, 휴일, 휴가, 취업 시 전환에 관한 사항
⑤임금의 결정, 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마감·지급 시기
⑥퇴직에 관한 사항(해고 사유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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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중의 해고
　고용주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기 노동 계약으로 
근로자를 쓰는 목적에 비추어, 필요 이상으로 짧은 기간을 정해 둠으로써 유기 노동 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무기 노동 계약으로의 전환
　유기 노동 계약이 통산 5년을 초과하여 반복 갱신되었을 때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무기 노동 계약으로 전환합니다.
※대학 등 및 연구 개발 법인의 교원, 연구자, 기술자 등에 대해서는 특례에 따라 10년을 초과했을 경우에 무기 전환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후생노동대신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하는 일정한 기간 내(상한 10년)에 완료하기로 예정된 업무에 종사할 고도
　전문적 지식 등을 가진 유기 고용 계약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 완료까지의 기간, 정년퇴직 후에 유기 노동 계약으로 계속 고용될
　근로자에 대해서는 계속 고용 기간, 상기의 무기 전환 신청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 갱신 기준의 명시 의무
　노동 계약 체결 시에 계약 기간과 함께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 계약을 갱신할 때의 기준도 서면 교부를 통해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 계약을 체결할 때는 원칙적으로 3년이 넘는 기간의 계약은 불가합니다.
단, 고도로 전문적인 지식 등을 가진 근로자,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와의 노동 계약은 5년을 상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해당 사업 기간을 계약 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취 업 규 칙

임     금

●취업 규칙의 작성·변경
　근로자(시간제 및 계약 사원도 포함)를 상시 10명 이상 고용하는 고용주는 취업 규칙을 작성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의 
의견서를 첨부하고, 노동 기준 감독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 규칙을 변경할 때에도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취업 규칙은 늘 눈에 띄는 장소에 비치하거나 각자에게 나눠주는 등 근로자에게 주지해야 합니다.

동 일 노 동 동 일 임 금

●불합리한 대우 차등 금지
◆시간제·유기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근로자와 시간제(단시간) 근로자·유기 고용 근로자 간의 ‘균형 대우’(불합리한 대우 차등 금지)와 ‘균등 대우’(차별적 취급 
금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파견 근로자에 대해
‘파견처 균등·균형 방식’(파견처의 일반 근로자와의 균등·균형 대우)과 ‘노사 협정 방식’(일정한 요건을 채우는 노사 협정에 의한 대우) 
중 하나의 방식에 따라 파견 근로자의 대우를 확보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규 고용 근로자와의 대우 차등 내용이나 이유 등에 관한 사업주의 설명 의무 강화, 행정에 따라 사업주에 대한 조언·지도 및 재판 외 
분쟁 해결 절차(행정 ADR) 정비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가이드라인
(단시간·유기 고용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대우 금지 등에 관한 지침)
　어떠한 대우 차등이 불합리한 것이며, 어떠한 대우 차등이 불합리한 것이 아닌지, 원칙이 되는 사고방식 및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 차등에 대한 설명 의무 등
　사업주는 시간제·유기 고용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신속하게 임금 및 교육 훈련 등에 관한 조치 내용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시간제·유기 고용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일반 근로자와의 대우 차등에 관한 내용과 이유 및 대우를 정하는 데 있어 고려한 사항도 
설명해야 합니다.

●임금 지급의 원칙
○  통화로 지급할 것(법령이나 노동 협약으로 따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
○  직접 본인에게 지급할 것.
○  전액을 지급할 것.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노사 협정을 맺은 것 이외의 공제는 불가.
○  상여 등 임시의 것 이외에는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할 것.

●임금의 보장
　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로 임금 보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최저 임금’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는 없다.
②  고용주의 사정으로 휴업했을 경우, 평균 임금의 60% 이상의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하루 소정의 노동 시간 일부만 회사 측의 사정으로 휴업하게 했을 때도 실제로 취업한 시간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이 하루분 평균 임금의 60%
에 미치지 못할 때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감봉 제재 제한
　감봉의 제재를 취업 규칙으로 규정할 때는 
①  1회 액수가 평균 임금 하루분의 2분의 1, 
②  총액이 감봉 시점을 포함한 임금 지급 기간에서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회사가 도산하여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 국가가 회사를 대신해 대체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체 지급액은 ‘체불 임금의 총액’의 80%
이며, 상한액이 퇴직 시 연령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연 차 유 급 휴 가

●연차 유급 휴가
　연차 유급 휴가는 정해진 노동일에 쉬어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휴가입니다.
　고용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간 계속 근무하고, 전체 노동일의 80% 이상을 근무한 일반 근로자에게는 10일간의 연차 유급 휴가가 
부여됩니다. 근로자가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할 경우에는 6개월간 계속 근무한 후, 추가로 1년이 경과될 때마다 근속 기간에 따라 가산한 유급 
휴가가 부여됩니다.
　시간제 사원과 같이 1주일간 노동 시간이 짧은 근로자도 1주간의 소정 노동 일수 또는 1년간의 소정 노동 일수에 따라 연차 유급 휴가가 
부여됩니다.

●시간 단위·반나절 단위로 취득
　사업장에서 노사 협정을 체결하면 1년에 5일분을 한도로 하여 연차 유급 휴가를 시간 단위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반나절 단위의 휴가는 노사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도 회사에서 인정하는 경우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계획 연차 유급 휴가
　노사 협정에 따라 연차 유급 휴가를 계획적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단, 계획적 부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각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연차 
유급 휴가 일수 중 5일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합니다.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할 의무
 　고용주는 10일 이상 연휴를 부여받는 근로자가 연 5일의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사용 
시기를 지정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주간의 소정 
노동 시간

1주간의 소정 노동 
일수

1년간의 소정 노동 
일수

계속 근무 기간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일수

6개월 1년 6개월 2년 6개월 3년 6개월 4년 6개월 5년 6개월 6년 6개월 
이상

3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5일 이상
4일
3일
2일
1일

217일 이상
169일~216일
121일~168일
73일~120일
48일~72일

10일

7일
5일
3일
1일

11일

8일

12일

9일
6일

4일

9일 10일 11일

7일
3일

16일

12일

18일

13일

20일

15일

14일

10일
8일
5일

2일

6일



노 동 시 간

고 용 보 험

●법정 노동 시간
　노동 기준법으로 규정된 노동 시간의 상한은 원칙적으로 1주 40시간, 1일 8시간입니다. 각 사업장에서 규정하는 소정 노동 시간은 법정 노동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상업, 영화·연극업, 보건위생업 및 접객 오락업 가운데,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1
주간의 법정 노동 시간을 44시간으로 하는 특례 조치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시간 외 노동·휴일 노동
　법정 노동 시간을 초과한 노동이나 법정 휴일 노동을 명하려면, 노사 협정(36 협정)을 체결하여 노동 기준 감독서장에게 신고하는 것과 할증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잔업 시간의 상한은 원칙적으로 월 45시간·연 360시간입니다. 임시 특별 사정으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도 연 720시간 이내 등으로 제한이 
있으며, 월 45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 것은 연간 6개월까지입니다.

●할증 임금률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실업 등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1주의 소정 노동 시간이 20시간 이상이고, 31일 이상 고용할 예정이라면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합니다.
　급여를 받을 때는 본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공 직업 안정소(헬로워크)에서 수속합니다. 이직 사유에 따라 급여 내용이 달라집니다.

시간 외 노동

할증 임금의 할증률 25%이상 25%이상 35%이상

심야 노동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휴일 노동

　또한, 1개월 6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노동에 대한 법정 할증 임금률은 50% 이상입니다(중소기업은 2023년 4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노 동 자 재 해 보 상 보 험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 및 질병에 걸리거나 통근 도중에 상처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사원뿐만 아니라, 시간제 사원·아르바이트 등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신청 수속은 사업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 기준 감독서에서 실시합니다. 사업주가 가입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노동 기준 
감독서장이 인정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등, 모든 법인 사업장은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할 경우, 강제 적용 사업소로서 사회 보험(건강 보험·후생연금 보험)에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시간제 사원 등이라도 1주의 소정 노동 시간 및 1개월의 소정 노동 일수가 상시 고용하는 사람의 3/4이상이면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피보험자 수가 상시 501명 이상인(레이와 4년[2022년] 10월 1일부터 101명 이상, 레이와 6년[2024년] 10월 1일부터 51명 이상)] 기업(특정 
적용 사업소)에서는 소정 노동 시간 주 20시간 이상, 월액의 임금이 8.8만엔 이상, 고용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예상되는 시간제 사원(학생 제외)도 
사회 보험에 가입합니다. 또한, 피보험자 수가 500명 이하인 사업소에서도 노사 합의가 있는 경우, 적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 회 보 험

被保険者数が常時501人以上（令和４年10月１日から101人以上、令和６年10月１日から51人以上）の企業（特定適用事業所）では、所定労働時間週20時間以上、
月額の賃金が8.8万円以上、雇用期間が1年以上見込まれるパートタイム労働者（学生を除く）も社会保険に加入します。また、被保険者数が500人以下の事業所
でも、労使合意があれば適用が拡大されています。



●직장에서의 성희롱이란
　직장에서의 성적인 언행에 의해서 그에 대응하는 근로자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 일정한 불이익을 당하거나 취업 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가형 성희롱과 환경형 성희롱
‘대가형’은 직장에서 근로자의 의지에 반하는 성적인 언행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강등, 감봉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것, ‘환경형’은 성적인 언행이 이루어짐으로써 직장 환경이 불쾌해졌기 때문에 근로자의 능력 발휘에 큰 악영향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괴롭힘이란
① 우월적인 관계를 배경으로 한 언동이며, ② 업무상 필요한 상당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③ 근로자의 취업 환경을 해치는 것이며, ①~③까지의 요소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①  신체적인 공격(폭행·상해)
②  정신적인 공격(협박·명예훼손·모욕·심한 폭언)
③  인간관계로부터의 분리(격리·따돌림·무시)
④  과대한 요구(업무상 명백히 불필요한 일이나 수행 불가능한 일을 강제하는 등)
⑤  과소한 요구(업무를 주지 않는 등)
⑥  사생활 침해(사적인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

※상기는 전형적인 예시이며, 모든 경우를 망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혼인, 임신, 출산이나 육아·간호 휴직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 고용 해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직장에서의 괴롭힘 대책으로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괴롭힘의 내용, 괴롭힘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명확한 방침, 관리 감독자를 포함한 근로자에게 방침을 주지·계발
○상담, 불만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체제 정비
○상담이 있었을 때 사실 관계의 신속, 정확한 확인과 적절한 대처
○상담자나 행위자 등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상담한 일이나 사실 관계 확인에 협력한 것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주지·계발할 것

직 장 내 괴 롭 힘 의 방 지

성희롱

임산부 차별

직장 내 괴롭힘



●퇴직에 관한 규정
○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 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 신청을 하고 2주가 경과하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 계약의 경우는 부득이한 이유가 없는 한, 계약 기간의 도중에 퇴직할 수 없습니다. 단, 취업 규칙이나 고용 계약에 
계약 기간 도중에라도 퇴직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어도 노동 계약 기간의 첫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고용주에게 신청함으로써, 언제든 퇴직할 수 
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트러블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 시 트러블을 방지하려면 법률 및 계약상의 권리 의무뿐만 아니라, 사회 통념에 따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  상기의 퇴직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노사 간에 합의하여 노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퇴직 의사를 미리 고용주에게 알립시다. 또한, 차질이 없도록 서면으로 퇴직 의사를 알립시다.
○  연차 유급 휴가는 퇴직일 이후에 취득할 수 없으므로 주의합시다.

●퇴직금
　취업 규칙에 퇴직금 규정이 있을 경우, 노동 계약에 퇴직금 지급에 대한 약속이 있을 경우에 고용주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 규정
①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결여되어,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해고는 권리 남용으로 무효가 됩니다.
②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최소한 30일 이상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 중인 근로자여도 
14일을 초과하여 고용했을 때는 예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③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기간과 그 후 30일간, 산전 산후 휴직 중의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간호 휴직을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④  해고가 예고된 근로자는 해고 이유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의 4가지 요건
　경영 부진 등의 이유로 인원 정리를 하기 위한 해고라도,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회사의 유지, 존속을 도모하기 위해 정리해고가 필요하거나 불가피해야 할 것.
②  희망퇴직 모집, 일시 휴직 등 회사가 해고를 회피할 노력을 한 것.
③  정리해고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평하며, 운용도 합리적일 것.
④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을 얻는 노력을 한 것.

●유기 노동 계약과 해고
　기간을 정한 노동 계약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해고할 수 없습니다.
유기 노동 계약이 3회 이상 갱신되어 있거나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된 경우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때는 최소한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예고해야 합니다.

●고용 해지 법리
　고용 기간 만료 시에 갱신을 거부하는 것을 고용 해지라고 합니다.
유기 노동 계약 기간 만료 시에 새로운 계약을 다시 맺지 않으면 그것으로 노동 계약은 해지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기 노동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무기한 노동 계약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경우 또는 유기 노동 계약 기간 만료 후 계속 고용에 관해 합리적 기대가 인정되는 경우 
객관적으로 고용 해지에 합리적 이유가 결여되어, 사회 통념상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을 때는 유기 노동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    직

해 고 등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영주자, 특별 영주자, 정주자, 일본인 또는 영주자의 배우자 등 신분 또는 지위에 근거한 체류 자격의 외국인은 
특별한 체류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체류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입국 시에 주어진 체류 자격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체류 
기간에 한해 체류 활동(취업 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체류 자격 변경, 체류 기간 갱신,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모두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신청해야 합니다.
　‘유학’ 및 ‘가족 체류’의 체류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취업 활동을 할 때는 사전에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자격 외 
활동을 허가받아야 합니다. 자격 외 활동 허가를 얻음으로써 ‘유학’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1주 28시간까지 노동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적하는 교육 기관이 여름 방학 등의 장기 휴가 기간 중일 때는 1일 8시간까지 노동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도쿄도에서는 외국인이 도쿄에서 일하면서 곤란한 일,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상담해주는 ‘외국인 노동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 창구는 도쿄도 내에 있는 6곳의 노동 상담 정보 센터·사무소입니다.
　통역을 통해 영어·중국어 상담 및 화상 전화 통역(14개 국어※) 상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반드시 예약한 후에 이용해 
주십시오. 예약 시에는 방문 날짜를 정하기 위해 약간의 일본어가 필요합니다. 예약 시 전화번호는 표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한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네팔어, 인도네시아어, 타갈로그어, 힌디어 및 
미얀마어를 지원합니다.

체 류 자 격

외국인 노동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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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語、中国語、スペイン語、ポルトガル語、フランス語、ロシア語、韓国語、タイ語、ベトナム語、ネパール語、インドネシア語、タガログ語、ヒンディー語及びミャンマー
語に対応しています。


